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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 산  가  정  법  원

심          판

사       건        2017느단1124 양자 입양신청

청  구  인        1. A (1968 생, 여)

                   주소  

                   등 지  

                   2. B (1965 생, 남)

                   주소  

                   등 지  

사 건 본 인        갑 (2014 생, 여)

                   주소  

                   등 지

주       문

청구인들  이 사건 심  청구를 각한다.

청 구 취 

사건본인  청구인들  양자  한다.

이       유

양자 입양  양자  하여  생부모  족 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  인 

 출생자 신분  갖게 하는 강 한 신분  효과가 있는 것이므 (민법 908조

3), 양자 입양  허용 여부를 단함에 있어 는 입양 는 자  복리에 합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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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이        철

지를 우  고 하 , 양자 입양  동  실  필요 , 가족 계에 미 는 

향 등도 신 히 고 하여 종합  단하여야 한다( 법원 2010. 12. 24.자 2010

스151 결  참조).

 살피건 , 청구인들이 사건본인  양자 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고 사건본인

 부는 사건본인과 남매지간이 는 등 가족내부 질  족 계에 한 란이 

래  것이 분명하고, 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 라도 사건본인이 장함에 

라 자신  가족 계를 러싼 진실  어떠한 경 에 라도 알게 면 심각한 란에 

 체  를 겪게  우 가 높  것  마찬가지인 , 당장  사건본인이 청

구인들  부모  알고 있다고 하 라도 조부모인 청구인들이 사건본인  양자  입

양하는 것  일시 인 미 책에 불과할 뿐 장 인 에  볼  사건본인  진

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 하 도 어 다. 한 사건본인  부가 권자  지 어 

있고, 청구인들이 사건본인  양자  입양하지 않 라도 사건본인  양 하는 데 특

별한 장애나 어 움도 없는 것  보인다.

 라  청구인들  이 사건 심  청구는 이  없 므  이를 각하  하여, 주

과 같이 결 한다.

2017.  4.  24.


